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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어업분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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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어업분쟁의 유형

조업구역
분쟁

시기별
분쟁

- 특정어종 성어기조업시 조업구역 분쟁
ex) 오징어 조업시기 근해채낚기-연안채낚기

대구 조업시기 호망-자망 간 분쟁 등

제도개선
관련 분쟁

- 어업분쟁의대부분
- 근해와 근해, 근해와 연안, 연안과 연안 업종 간 분쟁
- 어구손실 피해발생으로분쟁조정 신청

- 수산관계법령등 제도적으로 정해진것에 대한 개정
건의
ex) 근해채낚기 광력 조정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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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어업조정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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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거

법령

[수산업법]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설치)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구성과 운영)

[수산업법시행령]

-제74조의2(어업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 등)

조정
효력

- 어업분쟁조정운영절차및 방법
- 어업조정위원회기능 및 역할
- 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어업분쟁 해결

-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자발적으로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가능
- 어업자협약의효력은 어업자협약을체결한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소속된 어업인에한정



Ⅱ-2.어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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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구성

[총 22명 이내로구성]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해양수산부과국립수산과학원공무원 각 1인
- 관계 시도 수산업무공무원 6인 이내
- 민간위원 13인 이내

기능

- 2009.10  동해어업조정위원회설치
- 2009.11  서해어업조정위원회설치
- 2018.01  남해어업조정위원회설치

- 어구·어업의갈등 및 분쟁의 조정
- 어업간 조업구역·기간및 기타 어업과관련된 분쟁의 조정
- 어업분쟁의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등

분과
위원회

- 분쟁조정대상별로 설치
- 해수부, 수과원 등 공무원 4인 이내
- 수협장, 업계대표, 학계, 연구기관, 법조인 등 4인 이내



Ⅱ-3. 어업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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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어업관리단의 관할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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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어업분쟁 이해당사자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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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구기선저인망

(21척)

VS
양포근해문어통발
협회

(10척)

[쟁점]

- 매년 6월~8월동안 93,94해구에서 무분별하게 저질을 끄는 서남구저인망
어선들로 인해 통발 어구손실이 심각하고 수산자원 고갈 우려



Ⅲ-2. 어업분쟁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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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역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BoNy36IfdAhVUdt4KHTXBBjgQjRx6BAgBEAU&url=http://goos.wiki/index.php?title%3D%ED%8C%8C%EC%9D%BC:%ED%95%9C%EB%B0%98%EB%8F%84_%EC%A7%80%EB%8F%84.png&psig=AOvVaw1ls5bMceWpBOiNFRY-vJ2B&ust=153527311141561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BoNy36IfdAhVUdt4KHTXBBjgQjRx6BAgBEAU&url=http://goos.wiki/index.php?title%3D%ED%8C%8C%EC%9D%BC:%ED%95%9C%EB%B0%98%EB%8F%84_%EC%A7%80%EB%8F%84.png&psig=AOvVaw1ls5bMceWpBOiNFRY-vJ2B&ust=1535273111415610


Ⅲ-3. 어업분쟁조정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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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간

분과
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 4인
- 어업인대표 6인
(양포근해문어통발협회 ,서남구저인망협회,수협등 각 2인)

조정
활동

2016.1.22 ~ 2017.12.28 (약 2년)

- 어업인간담회 11회
- 어업분쟁위원회본회의 4회

조정
결과

어업인상생협약체결



Ⅲ-4. 어업인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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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

협약 해역

협약기간

주요 내용

2000.10   Add Your Text

서남구저인망협회, 양포통발협회
2000.10   Add Your Text

2000.10   Add Your Text

93,94해구 일원
2000.10   Add Your Text
2000.10   Add Your Text

연중
2000.10   Add Your Text

2000.10   Add Your Text

1. 조업시 어구손실 방지에 최선
2. 조업 가능한 구역시 없을 시 양포통발협회와 사전 협의
3. 양포통발협회 회원들은 가능한 한 저인망어선 인근 조업 회피
4. 어선의 위치확인을 위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시 작동
5. 공동 교신주파수(SSB) 사용

- 경도 130도 내측 : 27메가 4번
- 경도 130도 외측 : 27메가 5번

2000.10   Add Your Text

자율협의회 구성
2000.10   Add Your Text

1. 양 단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자율협의회 구성
2. 회장과 간사는 2년씩 순번제
3. 연 2회 회의 개최로 협약사항 이행 점검
4. 필요시 양측 합의하에 협약 내용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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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어업분쟁 이해당사자와 쟁점

17

남해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

(73척)

VS
남해연근해유자망
협회 외

(87척)

[쟁점]

- 매년 11월~다음해 1월까지 남해군 남동방 해역에서 연안통발과 연근해유
자망이 물메기를 두고 경쟁조업을 함으로써 어구 손상 등 분쟁 발생



Ⅳ-2. 어업분쟁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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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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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어업분쟁조정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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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간

분과
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 4인
- 어업인대표 6인
(통발자율관리공동체, 남해자망자율관리공동체, 

삼천포자망협회, 연근해유자망자율관리공동체등)

조정
활동

2014.12.2 ~ 2017.9.15 (약 2년 9개월)

- 어업인간담회 7회
- 어업분쟁위원회본회의 5회

조정
결과

어업인상생협력협약서 체결



Ⅳ-4. 어업인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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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

협약 해역

협약기간

주요 내용

2000.10   Add Your Text

남해연안통발자율공동체
남해유자망자율공동체,삼천포연안자망협회,남해동부자망자율공동체

2000.10   Add Your Text

9남해군 남동방 해역 일원
2000.10   Add Your Text
2000.10   Add Your Text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2000.10   Add Your Text

2000.10   Add Your Text

1. 통발어업인은 협약 해역 중 합의한 일부 해역에는 통발어구
부설 금지

2. 연안통발 어업인은 합의한 구역에서 25초 간격으로 통발 부설
3. 연안자망 어업인은 자망 어구 설치 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만 부설하는 것을 원칙
4. 현장조율을 위한 통신주파수 설정 : SSB2183.4Khz2000.10   

Add Your Text

자율협의회 구성
2000.10   Add Your Text

1. 양 단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자율협의회 구성
2. 회장과 간사는 2년씩 순번제
3. 연 2회 회의 개최로 협약사항 이행 점검
4. 필요시 양측 합의하에 협약 내용 수정 가능



21



Ⅴ-1. 어업조정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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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법적
근거

- 수산업법제88조, 제90조
- 수산업법시행령제74조의 2

효력

- 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어업분쟁 해결

- 수산자원의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한정

운영
기구

- 어업조정위원회

성격 - 분쟁 당사자에의한 자발적합의



Ⅴ-2.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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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협약 내용의 제도화

3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강제력 확보

4 해역별, 어종별 조정기준 마련

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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